
의약품 지적재산권 완화 논의
WTO·WHO, 극빈 개발도상국의 접근성 보장 차원

WTO, WHO 등이 필수의약품에 대한 후진국의 용이한 접근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완화하는 문제를 집

중 논의하고 있어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최근 아시아, 아프리카 저개발국과 NGO 등이 AIDS, 결핵,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최빈개도국 국민들의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약품의 가격인하 필요성을 제기하였

다.

그 방안으로 의약품에 대한 특허보호 완화를 주장하여 2001년 6월 TRIPS이사회에서 개도국 그룹, 선진국

그릅(미국, 스위스 등) 및 EU가 각기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조율하여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각료

회의에서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대한 특별 선언문 이 채택되었다.

각료회의에서는 필수의약품에의 접근과 지재권문제와 관련하여 대다수 회원국들이 공중보건문제의 해결 필

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그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보

인 것으로 알려졌다.

TRIPS조항의 개정 내지 해석과 관련하여 WHO지정 필수의약품에 대한 특허불인정(TRIPS 제27조), 권리소

진의 인정 및 병행수입의 허용(TRIPS 제6조, 제28조 1항), 강제실시권 발동요건 완화(TRIPS 제31조) 등과 약

가에 따른 접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에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문제가 논의 되었다.

도하특별선언은 신약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TRIPS협정의 기본틀을 유지하려는 선진국측과 필

수의약품을 저가로 이용하려는 개도국측 입장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생산기반시설이 미비한 국가에서의 강제실시권 활용방안을 TRIPS이사회에서 검토하여 2002년 말까지 총회

에 보고토록 함에 따라 향후에는 구체적 방안에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바이오산업분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보호대상 및 범위에 관한 국제

적 논의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특허청에서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지재권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의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 관련 현

황파악과 더불어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인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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